
"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."

환 경 부

수신 국토교통부장관(생활물류정책팀장)

(경유)

제목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1.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-1904(2023.10.31. 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
2. 귀 부에서 요청한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가. (질의 내용)

1. 대기관리권역법 부칙 제1조 '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

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' 규정의 적용시기가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

가신청의 접수시 인지,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시 인지?

나. (질의에 대한 답변)

1.「대기관리권역법」부칙(법률 제17983호, 2021.4.1. ) 제3조제3호에 따르면 택배용 화물

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및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

하고 있으므로 “ 허가 신청 접수 시 ” 로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2. 이에 따라, '23년 12월 29일 지자체 경유화물자동차 신청서류 도착분까지 택배용 화

물자동차( '배 '번호) 허가를 신속히 완료하고, 관계기관 간 논의한 바와 같이 '23년

도 신청건 중 '24년 2.29까지 미완료 건은 취소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

협조 요청드립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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